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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창군 고시 제2023 - 28호

도로명주소 고시

 「도로명주소법」 제11조 및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건물 등에 부여·
변경·폐지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 2. 22.

                                 거 창 군 수
○ 도로명주소 고시대상
  - 건물번호 부여 : 경상남도 거창군 고제면 수유길 238-92 등 3건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고시일 도로명 부여
(변경·폐지)사유 비고

(별  도  열  람)

○ 도로명주소 사용
  - 도로명주소는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합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

주소로 변경합니다.

○ 도로명과 건물번호의 부여·변경·폐지 등
  -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부여·변경·폐지는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 및 제8

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제8조 제2항에 따라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참고사항
  -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 이름, 동‧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합니다.
  - 고시내용과 기타 사항은 거창군청 민원소통과(☎055-940-3314)로 문의하시거나 

도로명주소 안내 홈페이지(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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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군 공고 제2023-311호

「거창군 공공기관등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거창군 공공기관등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거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 및 공포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3년 2월 20일

거 창 군 수

1. 자치법규명 :「거창군 공공기관등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 제정이유 

  가. 정부 공공기관 2차 이전 선제적 대응

  나. 공공기관 등의 유치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거창군 

지속가능발전 도모

3. 주요내용

 가. 공공기관등의 정의를 정함(안 제2조)

 나. 공공기관 유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안 제3조∼제10조) 

 다. 유치활동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안 제11조)

 라. 이전공공기관 부지매입비 등 일부 지원(안 제12조)

 마. 이전공공기관 공유재산 대부료 감면(안 제13조)

 바. 이주직원 이주정착 장려금 및 자녀 장학금 등 지원(안 제14조)

 사. 이전공공기관의 예정부지 주변 도로 등 기반시설 조성 지원(안 제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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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정조례안 : 붙임

5. 예고기간 : 2023. 2. 20. ~ 3. 13.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3. 3. 13.(월) 18:00까지

  나. 제출방법 : 방문, 우편, 팩스 등

  다. 제출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2)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3) 그 밖에 참고사항 등

  라. 의견제출하는 곳 : 거창군청 전략담당관

    1) 주소 : (우50132) 거창군 거창읍 중앙로 103, 2층 전략담당관

    2) 전화 055)940-3702, 팩스 055)940-3679, 이메일 djpark2013@korea.kr

7. 기 타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거창군청 전략담당관 행정의료타운담당

  【☎(055)940-3702】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입법예고 의견 제출서 1부.

      2.「거창군 공공기관등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제정안 1부.  

      3. 관계법령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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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의견 제출서붙임1

입법예고 의견 제출서

□ 조 례 명 : 「거창군 공공기관등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생 년 월 일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의       견 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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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군 공공기관등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붙임2

거창군 조례 제   호

거창군 공공기관등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공기관등의 유치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

하기 위하여 유치활동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거창군 발

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공공기관등”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1.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공공기관

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소속 산하기관, 교육연수 및 연구지원 등 공공의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 대학 등 공공의 목적을 갖고 있다고 거창군수

(이하 “군수”라고 한다)가 인정하는 기관

제3조(공공기관등 유치위원회의 설치) ① 공공기관 등의 체계적인 유치활

동을 위하여 군수 소속으로 거창군 공공기관등 유치위원회(이하 “위원

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ㆍ지원하거나 군수의 자문에 응한다. 

1. 공공기관등의 유치(이하 “유치”라 한다) 전략 수립 및 지원계획

2. 유치를 위한 홍보 및 대외활동

3. 유치 관련 업무 추진에 관한 중요사항 

4. 그 밖에 군수가 유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위원회는 유치 공공기관등별로 둘 수 있으며, 이 경우 위원회의 명칭

은 유치하려는 공공기관등의 명칭을 넣어 사용한다.

제4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

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공동위원장을 둘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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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되, 공동

위원장을 둘 경우에는 1명은 군수로 할 수 있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거창군(이하 “군”이라 한다) 소속 공무원

2. 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원

3. 학계, 언론계, 기업체, 사회단체 등 각 분야에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

부한 사람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5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 할 

수 있다.

②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

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6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회의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

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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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간사 및 회의록)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공공기관등의 유치업무 담당주사가 된다. 

② 군수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갖춰둬야 한다.

제10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1조(유치활동 지원) 군수는 유치활동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행정적 지원과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

원을 할 수 있다.

1. 유치 대상 공공기관등의 고충사항 발굴 지원을 위한 전담 공무원 지정  

2. 각종 행정절차 등의 불편사항 해소를 위한 행정적 지원

3. 기관 및 단체가 추친하는 유치 홍보사업 및 대외활동 지원

4. 그 밖에 유치활동에 필요한 경비 지원

제12조(이전공공기관등에 대한 지원) ① 군수는 군으로 이전하는 공공기

관등(이하 “이전공공기관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을 할 수 있다.

1. 부지매입비

2. 사무소건축비, 임대료(제2조제1호에 따른 공공기관만 해당한다)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이전공공기관등의 이전비용

② 군수는 이전공공기관등이 사용할 건축물을 건축하여 분양 또는 임대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원의 구체적인 사항은 이전공공기관등과의 

협약을 체결하여 정한다.

제13조(대부료의 감면) 군수는 이전공공기관등(제2조제1호에 따른 공공기

관만 해당한다)에 대하여 「거창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30조제7항

에 따라 공유재산 대부료를 감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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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이주직원에 대한 지원) 군수는 이전공공기관등을 따라 이주하는 

소속 직원(이하 “이주직원”이라 한다)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이주정착 장려금 및 이주직원 자녀 장학금

2. 주택자금 대출이자

3. 이사비용 

4. 그 밖에 이주직원이 군에 이주하기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

는 사항

제15조(기반시설에 대한 지원) 군수는 유치 촉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

서 이전공공기관등의 예정 부지 주변 도로 등 기반시설 조성에 대한 지

원을 할 수 있다. 

제16조(공공기관등 유치 기여자 보상) 군수는 공공기관등의 유치에 기여

한 공이 크다고 인정되는 자(개인이나 단체 · 기관 · 공무원을 포함한다)

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거창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7항을 제8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4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

행령 제43조제4항에 따라 이전공공기관에 대부하는 경우 대부료의 감면율

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중앙행정기관: 100분의 80

2. 그 밖의 공공기관: 100분의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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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 법령붙임3

□「지방자치법」

[시행 2022. 1. 13.] [법률 제18661호, 2021. 12. 28., 타법개정]

제13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조직, 행정관리 등

    가.~카. (생략)

  2. 주민의 복지증진

    가.~차. (생략)

  3. 농림ㆍ수산ㆍ상공업 등 산업 진흥

    가.~하. (생략)

  4. 지역개발과 자연환경보전 및 생활환경시설의 설치ㆍ관리

    가. 지역개발사업

    나. 지방 토목ㆍ건설사업의 시행

    다. 도시ㆍ군계획사업의 시행

    라. 지방도(地方道), 시도(市道)ㆍ군도(郡道)ㆍ구도(區道)의 신설ㆍ개선ㆍ보수 및 유지

    마. 주거생활환경 개선의 장려 및 지원

    바. 농어촌주택 개량 및 취락구조 개선

    사. 자연보호활동

    아. 지방하천 및 소하천의 관리

    자. 상수도ㆍ하수도의 설치 및 관리

    차. 소규모급수시설의 설치 및 관리

    카. 도립공원, 광역시립공원, 군립공원, 시립공원 및 구립공원 등의 지정 및 관리

    타. 도시공원 및 공원시설, 녹지, 유원지 등과 그 휴양시설의 설치 및 관리

    파. 관광지, 관광단지 및 관광시설의 설치 및 관리

    하. 지방 궤도사업의 경영

    거. 주차장ㆍ교통표지 등 교통편의시설의 설치 및 관리

    너. 재해대책의 수립 및 집행

    더. 지역경제의 육성 및 지원

  5. 교육ㆍ체육ㆍ문화ㆍ예술의 진흥

    가.~마. 

  6. 지역민방위 및 지방소방

    가.ㆍ나. (생략)

  7. 국제교류 및 협력

    가.ㆍ나. (생략)

제28조(조례)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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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은 그 법령의 하위 법령에서 그 위임의 

내용과 범위를 제한하거나 직접 규정할 수 없다.

제126조(직속기관) 지방자치단체는 소관 사무의 범위에서 필요하면 대통령령이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자치경찰기관(제주특별

자치도만 해당한다), 소방기관, 교육훈련기관, 보건진료기관, 시험연구기관 및 중

소기업지도기관 등을 직속기관으로 설치할 수 있다.

□「지방재정법」

[시행 2022. 1. 13.] [법률 제17893호, 2021. 1. 12., 타법개정]

제17조(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공공기관에 지출하는 경우에만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에 기부ㆍ보조, 그 밖의 공금 지출을 할 수 있다. 다만, 제

4호에 따른 지출은 해당 사업에의 지출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개정 2014. 5. 28.>

  1.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2. 국고 보조 재원(財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

  3.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의 경우

  4.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

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공공기관”이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소

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4. 5. 28.>

  1. 그 목적과 설립이 법령 또는 법령의 근거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정하여진 기관

  2. 지방자치단체를 회원으로 하는 공익법인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 2021. 7. 13.] [법률 제17892호, 2021. 1. 12., 제정]

제6조(지방보조금의 예산 편성 및 운영)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지방보

조사업의 성격, 지방보조사업자의 비용부담능력 등을 고려하여 지방보조금을 

편성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 외에는 지방보조금을 

운영비로 교부할 수 없다. 이 경우 운영비로 사용할 수 있는 경비의 종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금이 중복 교부되거나 부적격자에게 교부되지 

아니하도록 지원이력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2. 1. 13.] [대통령령 제32223호, 2021. 12. 16., 타법개정]

제3조(운영비 사용 경비의 종목)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2항 전단에 따라 법령에 근거하여 지방보조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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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비로 교부하는 경우 그 운영비로 사용할 수 있는 경비의 종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각 호의 경비가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는 데 직접 드는 

경비인 경우는 제외한다.

  1. 인건비

  2. 사무관리비

  3. 임차료

  4.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다른 지방자치단체,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 

등이 수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 등의 기본적인 운영을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

다고 인정하는 경비

□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시행 2023. 1. 1.] [법률 제18877호, 2022. 6. 10., 타법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0. “공공기관”이란 중앙행정기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그 밖의 공공단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을 말한다.

제18조(공공기관의 지방이전 및 혁신도시 활성화)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공기관이 지방으로 이전하는 경우 이전하는 공공기관 및 그 종사자에 대하여 

재정적ㆍ행정적 지원 및 생활환경의 개선 등에 관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9조(기업 및 대학의 지방이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수도권 중 시ㆍ

군ㆍ구별로 인구과밀ㆍ산업입지ㆍ산업집적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지역에 있는 기업이 지방으로 이전하는 경우 재정적ㆍ행정적 사항 등에 

관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시행령

[시행 2022. 8. 4.] [대통령령 제32707호, 2022. 6. 21., 일부개정]

제3조(그 밖의 공공기관) 법 제2조제10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중앙행정기관의 소속 기관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 자본금의 100분

의 50 이상을 출자한 법인

  3. 「국유재산법」에 따른 정부출자기업체

  4. 법률에 따른 정부출자대상 법인으로서 정부로부터 출자를 받았거나 받고 

있는 법인

  5.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대상 법인으로서 정부로부터 출연(出捐)을 받았거나 

받고 있는 법인

  6. 개별 법률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으로서 주무부장관의 인가ㆍ허가를 받을 

필요 없이 해당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된 법인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 2022. 8. 4.] [법률 제18795호, 2022. 2. 3., 일부개정]



- 13 -

제4조(공공기관)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국가ㆍ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이하 “기관”이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

관을 공공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다른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되고 정부가 출연한 기관

  2. 정부지원액(법령에 따라 직접 정부의 업무를 위탁받거나 독점적 사업권을 

부여받은 기관의 경우에는 그 위탁업무나 독점적 사업으로 인한 수입액을 포

함한다. 이하 같다)이 총수입액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기관

  3. 정부가 100분의 5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거나 100분의 30 이상의 지분

을 가지고 임원 임명권한 행사 등을 통하여 해당 기관의 정책 결정에 사실상 

지배력을 확보하고 있는 기관

  4. 정부와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 합하여 100분

의 5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거나 100분의 3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임원 

임명권한 행사 등을 통하여 해당 기관의 정책 결정에 사실상 지배력을 확보하

고 있는 기관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 단독으로 또는 두개 

이상의 기관이 합하여 100분의 5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거나 100분의 3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임원 임명권한 행사 등을 통하여 해당 기관의 정책 

결정에 사실상 지배력을 확보하고 있는 기관

  6.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 설립하고, 정부 또는 

설립 기관이 출연한 기관

□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시행 2017. 7. 26.] [법률 제14839호, 2017. 7. 26., 타법개정]

제2조(특정연구기관) 이 법에 따라 정부의 보호ㆍ육성을 받을 수 있는 연구기관

은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과 재단법인인 연구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지정하는 연구기관(이하 “특정연구기관”이라 한다)으로 한다.

□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시행령

[시행 2021. 7. 20.] [대통령령 제31897호, 2021. 7. 20., 타법개정]

법 제2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구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연구기관을 

말한다. 

  1. 「한국과학기술원법」에 따른 한국과학기술원

  2. 「광주과학기술원법」에 따른 광주과학기술원

  3.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에 따른 대구경북과학기술원

  3의2. 「울산과학기술원법」에 따른 울산과학기술원

  4.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법」에 따른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5.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진흥법」 제13조2에 따른 한국원자력의학원

  6. 「원자력안전법」 제6조에 따른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

  7. 「한국연구재단법」에 따른 한국연구재단

  8. 「과학기술기본법」에 따른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및 한국과학창의재단

  9.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에 따른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한국산업기술평가  

 관리원, 한국세라믹기술원 및 한국산업기술시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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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정보통신산업 진흥법」에 따른 정보통신산업진흥원

  11.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4조에 따른 

기초과학연구원

□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 2022. 6. 29.] [법률 제18796호, 2022. 2. 3., 일부개정]

제8조(연구기관의 설립) ① 이 법에 따라 설립되는 연구기관은 별표와 같다

□ 

혁

신

도

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 2022. 7. 21.] [법률 제18310호, 2021. 7. 20., 타법개정]

제29조(이전공공기관의 지방이전) ① 이전공공기관은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지역의 특성과 이전공공기관의 특수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이전공공기관과 이전공공기관이 이전하는 지역의 시ㆍ도지사의 

의견을 듣고,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22조에 따라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심의

를 거쳐 혁신도시 외로 개별이전을 인정할 수 있다. 

제45조(이전공공기관 등에 대한 지원 등)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이전

공공기관에 대하여 이전공공기관의 사무소신축비 등 이전비용의 일부를 지원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②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택지개발사업의 시행자(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

라 「주택법」 제2조제24호에 따른 공공택지 등의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를 말

한다. 이하 이 조에서 “시행자”라 한다)는 이전공공기관이 이주직원을 위한 주

택을 건설하려는 경우 공공택지를 우선적으로 공급할 수 있으며, 이주직원을 

위한 기숙사를 건설하려는 경우에는 건설비용의 일부를 「주택도시기금법」에 

■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별 표] <개정 2020. 5. 19.>
이 법에 따라 설립되는 연구기관(제8조제1항 관련)

기 관 명
1. 한국과학기술연구원
2.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3. 한국천문연구원
4. 한국생명공학연구원
5.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6. 한국한의학연구원
7. 한국생산기술연구원
8. 한국전자통신연구원
9. 한국건설기술연구원
10. 한국철도기술연구원
11. 한국표준과학연구원

12. 한국식품연구원
13. 삭제 <2011.12.31>
14. 한국지질자원연구원
15. 한국기계연구원
16. 한국항공우주연구원
17.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18. 한국전기연구원
19. 한국화학연구원
20. 한국원자력연구원
21. 한국재료연구원
22. 한국핵융합에너지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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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른 주택도시기금(이하 “주택도시기금”이라 한다)에서 융자할 수 있다.

③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시행자는 이전공공기관이 사용할 건축물을 건축하여 

분양 또는 임대할 수 있다.

④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이전공공기관이 지방이전에 따라 수입이 현저하게 

감소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기간 지원할 수 있다. 

제46조(국ㆍ공유재산의 임대료 감면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유재산

법」ㆍ「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그 밖의 다른 법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혁신도시개발사업 등에 필요한 경우 사업시행자, 이전공공기관, 제47조의3에 따

른 발전지원센터, 그 밖에 혁신도시 내 입주하는 기업ㆍ대학ㆍ연구소 등에 대하

여 국ㆍ공유재산의 임대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

② 사업시행자 및 이전공공기관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혁신도시개발

예정지구 안의 국유지에 대한 사용허가나 공유지에 대한 사용ㆍ수익의 허가 

또는 대부(貸付)를 받은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그 허가 또는 대부를 받은 국ㆍ공유지를 매입 또는 원상회복하거나 

축조한 시설물을 기부하는 것을 조건으로 국ㆍ공유지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할 수 있다. 

제47조(이전공공기관의 이주직원에 대한 지원 등) ① 이전공공기관의 장은 이주

직원에 대하여 이사비용 및 이주수당의 지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 

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 이전공공기관의 이주직원에게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 「주택법」 제54조, 「민간임

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3조 및 「공공주택 특별법」 제48조의 규정에 따라 주택을 

우선 공급할 수 있다.

③ 이전공공기관의 이주직원에게는 주택도시기금에서 주택구입자금 또는 전세자금을 

융자할 수 있다

제48조(조세 및 부담금의 감면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공공기관의 지방이전

과 혁신도시 건설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

제한법」 그 밖의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 및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다.

□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시행 2022. 2. 18.] [대통령령 제32449호, 2022. 2. 17., 타법개정]

제43조(국ㆍ공유재산의 임대료 감면) ① 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국ㆍ공유재산

의 임대료는 해당 국ㆍ공유재산의 가액에 1천분의 10 이상의 요율을 곱하여 산

출한 금액으로 한다.

② 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국유재산의 임대료 감면율은 해당 국유재산의 임대료

의 100분의 100의 범위 안에서 해당 국유재산의 소관 중앙관서의 장(「국유재

산법」 제28조 또는 같은 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위임 또는 위탁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정한다.

③ 법 제46조제1항에 따라 국ㆍ공유재산의 임대료를 감면받으려는 자는 해당 

국ㆍ공유재산의 관리청에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④ 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의 임대료 감면기준 및 요건, 감면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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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적인 사항은 고용창출, 혁신도시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⑤ 법 제46조에 따라 국ㆍ공유재산의 임대에 관하여 법 및 이 영에 규정된 것

을 제외하고는 「국유재산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

다.

⑥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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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군 공고 제2023-312호

「거창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거창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를 일부개정 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거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 및 공포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
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3년  2월  21일

                                  거   창   군   수

1. 자치법규명 : 「거창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2. 개정이유 : 「공무원 여비 규정」의 일부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국내 출장 
공무원들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실소요 비용에 
미달하는 국내 숙박비 상한액을 인상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국내여행 운임 및 숙박비 지급 규정 삭제(안 제4조·별표 2)
     1) 근거: 제6조에 근거하여「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2] 준용

4. 의견제출
  가.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거창군(행정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출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2)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3) 그 밖에 참고사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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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제출방법 : 우편, 팩스(055-940-3179), 이메일(wadi1004@korea.kr)
  라. 제출기한 : 2023. 3. 13.(월) 18:00까지 도달
  마. 제출주소 : (우50132) 거창군 거창읍 중앙로 103 거창군청(행정과)
  바. 문의전화 : 055-940-3193

붙임  1. 의견제출서 1부. 
      2. 「거창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안 1부.
      3. 관련법령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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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

입법예고 의견 제출서

□ 규 칙 명 : 거창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생 년 월 일 : 
  ○ 전 화 번 호 : 

규칙안 내용 의       견 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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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2]

거창군 조례 제    호

거창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거창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를 삭제한다.

별표 2를 삭제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내 여비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4조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국

내 여행을 시작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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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운임 및 숙박비 지급) 공무원
이 공무로 국내여행을 할 경우 운임
과 숙박비는 별표 2에 따라 지급한
다.

<삭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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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  제>

[별표 2]

운임 및 숙박비 지급기준
(단위: 원)

구 분
철 도

운 임

선 박

운 임

항 공

운 임

자동차

운  임

숙박비

(1박당)

제1호
실비

(특실)

실비

(1등급)
실비 실비 실비

제2호
실비

(일반실)

실비

(2등급)
실비 실비

실비
(상한액: 서울특별시 70,000, 
        광역시 60,000, 
         그 밖의 지역은 50,000)

비고 1. 제1호 및 제2호는「공무원여비규정」별표 1의 구분에 따른다.
     2. 항공운임이 2개 이상의 등급으로 구분되어 있는 경우에는 “공무원여비

규정” 별표 3 비고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과 인사혁신처장이 협의하여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3. 공적 항공마일리지를 사용하여 항공운임을 절약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일비의 50퍼센트를 추가로 지급하되, 추가로 지급하는 일비 총액은 공적 
항공마일리지 사용으로 절약된 항공운임의 범위에서 인사혁신처장이 정
하는 바에 따른다.

      4.버스운임은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경상남도지사가 정하는 기준 및 요율의 
범위에서 정해진 버스요금을 기준으로 한다.

      5.자가용 승용차를 이용하여 공무로 여행하는 경우의 운임은 표의 제1호란 
및 제2호란에 따른 철도운임 또는 버스운임으로 한다. 다만, 공무의 형편상 
부득이한 사유로 자가용 승용차를 이용한 경우에는 연료비 및 통행료 
등을 지급할 수 있고 구체적인 지급기준은 인사혁신처장이 기획재정부
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바에 따른다.

      6.운임 및 숙박비의 할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할인요금으로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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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법령

□ 「지방공무원법」
[시행 2022. 12. 27.] [법률 제19108호, 2022. 12. 27., 일부개정]
제46조(실비보상 등)  ① 공무원은 보수 외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
하는 바에 따라 직무 수행에 필요한 실비보상을 받을 수 있다.
  ② 공무원은 소속 기관의 장의 허가를 받아 본래의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담당 직무 외의 특수한 연구과제를 위탁받아 처리한 경우에는 그 보
상을 받을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실비보상 등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한 경우에는 수령한 금액의 5배의 범위에서 가산하여 징수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가산하여 징수할 수 있는 실비보상 등의 종류, 가산금액 등
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공무원 여비 규정」
[시행 2022. 7. 21.] [대통령령 제32627호, 2022. 5. 9., 타법개정]
제16조(일비ㆍ숙박비ㆍ식비의 지급) ① 국내 여행자의 일비(日費)ㆍ숙박비 및 
식비는 별표 2에 따라 지급하고, 국외 여행자의 경우는 별표 4에 따라 지급한
다. 다만, 공무의 형편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숙박비의 상한액 및 지급받
은 식비(국내 여행의 경우 식비는 제외한다)를 초과하여 여비를 지출하였을 때
에는 국내 여행의 경우에는 숙박비 상한액의 10분의 3을, 국외 여행의 경우에는 
숙박비 및 식비의 2분의 1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여비를 추가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여비를 추가로 지급받으려는 공무원은 여행을 마친 날

의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1주일 이내(국외 여행의 경우에는 2주일 이내를 말
한다)에 정부구매카드 또는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받은 매출전표에 세부 사용
내용이 명시된 증거자료를 갖추어 회계 관계 공무원에게 정산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일비는 여행일수에 따라 지급하되, 공용차량을 이용하는 경우 등 인사혁신
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여행을 하는 경우에는 일비의 2분의 1을 지급한다.

  ④ 숙박비는 숙박하는 밤의 수에 따라 지급한다. 다만, 수로여행과 항공여행에
는 숙박비를 지급하지 아니하되,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육지
에서 숙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숙박비를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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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⑤ 식비는 여행일수에 따라 지급한다. 다만, 수로여행과 항공여행에는 따로 식
비가 필요한 경우에만 식비를 지급한다.

  ⑥ 삭제

□ 「거창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제4조(운임 및 숙박비 지급)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여행을 할 경우 운임과 숙박
비는 별표 2에 따라 지급한다.

제6조(「공무원 여비 규정」의 준용) 공무원의 여비지급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영을 준용하되,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영 제8조의2제5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2. 영 제17조·제22조·제26조 및 제29조 중 "소속 장관"은 각각 "군수와 의장"으로 본

다.
 3. 영 제17조제1항 단서 중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는 준용하지 아니한다.
 4의2. 근무지내 국내출장 중 왕복 2킬로미터 이내의 근거리 출장인 경우 영 제

18조제1항에 따른 여비 지급 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비를 지
급한다.

 4. 영 제18조제1항 단서 중 “「공용차량 관리 규정」제4조 및 별표 1”은 “「거
창군 공용차량 관리규칙」제4조 및 별표 1”로 본다.

 5. 영 제24조제5항 중 "「국가공무원법」제71조제2항"은 "「지방공무원법」제
63조제2항"으로 본다.

 6. 영 제27조는 준용하지 아니한다.
 7. 영 제29조제1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같은 조 

제2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및 같은 조 제4
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보며, 
같은 조 제3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8. 영 별표 1 각 호의 해당공무원란 중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
에 관한 규정」”은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
정」”으로, “「공무원보수규정」”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으로, “「공무
원임용령」”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으로, “일반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
직

      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전문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가 
아닌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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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군 공고 제2023-314호

 

「거창군 안전보안관 위촉 및 운영 조례」제정안 입법예고

 「거창군 안전보안관 위촉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

제41조, 「거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 및 공포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3년 2월 22일

거 창 군 수

1. 자치법규명 :「거창군 안전보안관 위촉 및 운영 조례」제정안 입법예고

2. 제정이유 

 가. 지역 안전문화활동에 주민참여 활성화

 나. 안전보안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활동지원 근거 마련

3. 주요내용

 가. 목적, 안전보안관의 정의 및 위촉에 관한 사항(안 제1조~제3조)

 나. 안전보안관의 교육 및 임기에 관한 사항(안 제5조)

 다. 안전보안관 관리 및 해촉에 관한 사항(안 제6조)

 라. 안전보안관 활동 및 활동에 관한 지원사항(안 제4조·제7조)

 마. 안전보안관 대표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8조·제9조)

4. 제정조례안 : 붙임

5. 예고기간 : 2023. 2. 22. ~ 3.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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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3. 3. 14.(화) 18:00까지

  나. 제출방법 : 방문, 우편, 팩스 등

  다. 제출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2)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3) 그 밖에 참고사항 등

  라. 의견제출하는 곳 : 거창군청 안전총괄과

    1) 주소 : (우50132) 거창군 거창읍 중앙로 103(안전총괄과 안전관리담당)

    2) 전화 055-940-3634, 팩스 055-940-3629, 이메일 khj1386@korea.kr

7. 기 타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거창군청 안전총괄과 안전관리담당

  【☎(055)940-3634】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입법예고 의견 제출서 1부.

      2.「거창군 안전보안관 위촉 및 운영 조례」제정(안) 1부.

      3. 관계법령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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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의견 제출서붙임1

입법예고 의견 제출서

□ 조 례 명 : 「거창군 안전보안관 위촉 및 운영 조례」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생 년 월 일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의       견 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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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군 안전보안관 위촉 및 운영 조례 제정안붙임2

거창군 조례 제     호

거창군 안전보안관 위촉 및 운영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 안전문화활동에 주민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구

성하는 안전보안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안전보안관”이란 안전문화활동을 실천하는 사람으로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사람을 말한다.

2. “안전문화활동” 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9호의2에 따른다.
제3조(안전보안관의 위촉) 거창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거창군에 주민등

록을 둔 다음 각호의사람중지역안전문화활동에기여할수있는사람을안전

보안관으로 위촉하되 40명 이내로 한다.

1. 재난‧안전 분야 단체의 회원
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에서 안전관련 교육을 받은 사람

3. 지역 안전문화 향상을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협약을 체결한 공공기관, 학교,

기업의 직원

4. 재난‧안전 관련 분야 대학의 교수 또는 전문가
5. 그 밖에 지역 안전문화활동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제4조(안전보안관의 활동) 안전보안관은 지역주민의 안전의식과 지역의 안전

수준을 높이기 위한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수행한다.

1. 생활 속 안전위반 행위 신고

2. 거창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실시하는 안전점검 및 홍보 참여

3. 지역 안전관리 정책에 대한 의견 제시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교육 및 임기) ① 군수는안전보안관을위촉하는경우다음 각 호의 교육
중에서 3시간 이상 하여야 한다. 다만, 연임의 경우에는 제외한다.

1. 안전교육

2. 성범죄 및 성희롱 예방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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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성인지 교육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

② 안전보안관의임기는 2년으로하되한차례만연임할수있다. 이경우안전활동
실적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6조(안전보안관의 관리 및 해촉) ① 군수는안전보안관위촉현황을 관리하
여야 한다.

② 군수는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안전보안관을해촉하고,
안전보안관증을 회수하여야 한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

되는 경우

4. 안전보안관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7조(안전보안관 활동 지원) ①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4조의 안전보안관
활동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안전보안관 활동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하여 예산의 범위
에서 상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제8조(안전보안관 대표단)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안
전보안관대표와부대표각 1명씩을포함한안전보안관대표단(이하 “대표단”이

라 한다)을 구성할 수 있다.

1. 안전보안관 활동에 대한 협의·조정 등

2. 안전보안관 활동에 대한 업무 전달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대표단의 대표와 부대표는 안전보안관 중에서 호선한다.
③ 대표와 부대표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9조(대표단의 운영 등) ① 대표는대표단을대표하고대표단의업무를총괄한다.

② 대표단의 회의는 안전보안관 과반수의 참석과 참석 안전보안관 과반수의 찬
성으로 의결한다.

③ 제1항부터 제2항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 대표단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표단의 의결을 거쳐 대표가 결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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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 법령붙임3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 2023. 1. 5.] [법률 제18685호, 2022. 1. 4., 타법개정]

제3조제9호의2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9의2. “안전문화활동”이란 안전교육, 안전훈련, 홍보 등을 통하여 안전에 관한 

가치와 인식을 높이고 안전을 생활화하도록 하는 등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가기 위한 활동을 말한다.

제66조의4(안전문화 진흥을 위한 시책의 추진)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

치단체의 장은 소관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와 관련하여 국민의 안전의식을 높이

고 안전문화를 진흥시키기 위한 다음 각 호의 안전문화활동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30., 2017. 1. 17.>

  1. 안전교육 및 안전훈련(응급상황시의 대처요령을 포함한다)

  2.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한 캠페인 및 홍보

  3. 안전행동요령 및 기준ㆍ절차 등에 관한 지침의 개발ㆍ보급

  4. 안전문화 우수사례의 발굴 및 확산

  5. 안전 관련 통계 현황의 관리ㆍ활용 및 공개

  6. 안전에 관한 각종 조사 및 분석

  6의2. 안전취약계층의 안전관리 강화

  7. 그 밖에 안전문화를 진흥하기 위한 활동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안전문화활동의 추진에 관한 총괄ㆍ조정 업

무를 관장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 내 안전문화활동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다.  <신설 2019. 12. 3.>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이 안전문화를 실천하고 체험할 수 있는 안전체

험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9. 12. 3.>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밖의 기관ㆍ단체에서 추진하는 

안전문화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9. 1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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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군 공고 제2023-323호

보 상 계 획 공 고

  

  가조면 마상리 일원에 시행 예정인「가조 거창성당 가조공소 일원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에 편입되는 토지 등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15조(보상계획의 열람 

등)에 따라 아래와 같이 보상계획을 열람 공고합니다.

2023.  2.  22.

                          거  창  군  수

1. 사업개요

  가. 사 업 명 : 가조 거창성당 가조공소 일원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나. 위    치 : 거창군 가조면 마상리 일원

  다. 사 업 량 : 도시계획도로 개설 L=147.0m, B=6.0m

2. 사업시행자 : 거창군수

3. 보상시기 : 별도 보상통보

4. 보상방법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8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2인 이상의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평가

액의 산술평균한 금액을 보상금으로 산정하여 현금 지급한다.

   (감정평가 업자선정 : 사업시행자가 2인 선정, 토지소유자 추천시 별도 1인선정)

5. 보상절차

  가) 토  지 : 보상협의 성립시 소유권 이전등기 관계서류 제출 후 보상

  나) 지장물 : 철거후 보상금 전액 지급

6. 보상계획 열람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7. 보상계획 열람장소 : 거창군청 도시건축과 도시개발담당 (☏055-940-3593)

8. 이의신청 : 열람장소에서 서면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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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 1】토지조서(사업시행에 따른 편입 면적이 달라질 수 있음)

연

번
소재지 지번

지목 지  적(㎡) 소     유     자 관계인

비고현

실

공

부
대장

편입

면적
주  소 성명 주  소 성명

계 18필지 14,107 1,396 10명

1 
가조면

마상리
236-11 답 답 173 156 - 거창군

2 
가조면

마상리
236-2 도 도 340 67 -

국

(농수산부)

3 
가조면

마상리
235-5 답 답 99 14 - 거창군

4 
가조면

마상리
233-6 답 답 573 117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대봉로 27, 302동 602호

(봉림동, 엘에이치피닉스포레)

이영한

5 
가조면

마상리
233-9 답 답 364 139

경상남도 거창군 가조면 

지산로 1485
최태균

경남 거창군 

거창읍 강변로8길 

32-25

거창축산업

협동조합
근저당

6 
가조면

마상리
230-2 전 전 969 137

경상남도 거창군 가조면 

마상리 229
박석재

7 
가조면

마상리
230-1 대 대 559 75

경상남도 김해시 삼계로 

35, 304동 403호(삼계동, 

구지마을3단지푸르지오아파트)

신정재

8 
가조면

마상리
288 대 대 641 146

경상남도 마산시 완월동 

206

재단법인 

마산교주

천주교회

유지재단

9 
가조면

마상리
229-4 대 대 176 112

경상남도 거창군 가조면 

마상리 229

박석재

(지분 1/3)

경상남도 거창군 가조면 

마상리 229-1

이한길

(지분 1/3)

경상남도 거창군 가조면 

마상4길 45-25

김영순

(지분 1/3)

10 
가조면

마상리
229-5 대 대 277 13

경상남도 거창군 가조면 

마상4길 45-25
김영순

11 
가조면

마상리
861-2 도 도 8,347 108 -

국

(건설교통부)

12 
가조면

마상리
223-1 대 대 233 122

경상남도 거창군 가조면 

기리2길 72-96

이종배

(지분 1/2)

경남 거창군 

거창읍 강변로8길 

32-25

거창축산업

협동조합

근저당,

지상권

경상남도 거창군 가조면 

기리2길 72-96

이제경

(지분 1/2)

13 
가조면

마상리
223-2 대 대 42 42 - 거창군

14 
가조면

마상리
223 대 대 290 8

경상남도 거창군 가조면 

마상리 224

대한예수

교장노회

가조교회

15 
가조면

마상리
222-6 대 대 43 10

경상남도 거창군 가조면 

마상리 224

대한예수

교장노회

가조교회

16 
가조면

마상리
222-5 대 대 104 104 - 거창군

17
가조면

마상리
222-7 대 대 3 3 - 거창군

18
가조면

마상리
222-2 도 도 874 23 - 거창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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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 2】

가조 천주교 가조공소 일원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이 의 신 청 서

신   청   인

성명 또는 명칭

전  화  번  호

주       소

대 상 토 지  지 번  

이 의 신 청 대 상 

토 지  및  물 건

※토지 및 물건이 조서와 상이할 경우 

이의신청의 요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5조 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이의를 신청합니다.

                   2023년      월       일

                                     신청인 :                 
  거창군수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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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 3】

감정평가업자 추천서
 거창군청에서 시행하는『가조 천주교 가조공소 일원 도시계획도로 개설

공사』와 관련하여 사업구역에 편입되는 토지 및 지장물건에 대한 보상액 

산정을 위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합니다.

   □ 추천 감정평가업자

   □ 감정평가업자 추천 토지소유자

 2023.    .     .

거창군수 귀하

명  칭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장소재지 연락처

연번 성 명 주      소 면적(㎡) 날인(서명)

1

2

3

4

5

6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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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창군 공고 제2023 - 324호

도로구역 결정 및 사업인정에 관한 주민 등의 의견 청취 공고

   경상남도 거창군 주상면 남산리, 웅양면 동호리 일원에 추진 중인 「군도25호선

(보광,성북) 확·포장공사」의 도로구역 결정을 위해 『도로법』 제26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도로구역 결정 및 사업인정에 관한 토지 소유자, 

주민,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듣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이해관계가 

있는 분이나 단체 등은 열람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2월     22일

                     거 창 군 수 

1. 도로의 명칭 : 군도25호선

2. 사업의 개요

 ◦ 사업기간 : 2021. 1. ∼ 2023. 7.

사업의 종류
및 명칭(사업명)

사업예정지
(위치)

사업내용
사업시행자의 

명칭(성명) 및 주소

군도25호선
(보광,성북) 

확·포장공사

경남 거창군 주상면 남산리,
웅양면 동호리

도로 확포장
L=1.8㎞ B=8.0m

거창군수
(경남 거창군 거창읍 

중앙로 103)

3. 열람장소, 열람기간

열람장소 열람기간

거창군청 건설과
(경남 거창군 거창읍 중앙로 103, 3층)

2023. 2. 22.∼ 2023. 3. 7.(14일간)

4. 주민의견 제출기간 및 방법 

 ◦ 제출기간 : 2023. 2. 22. ~ 2023. 3. 7.(14일간)

 ◦ 제출방법 : 열람장소에 비치된 양식에 따라 의견서 제출

5. 기타 자세한 사항은 거창군청 안전건설국 건설교통과(055-940-3552)으로 문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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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용 및 수용할 토지의 지번 및 지목과 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서

일련번호
소재지 지 번 지목

지적면적(㎡)
편입면적(㎡)

소          유          자 소유권이외의권리 비고
주        소 성 명 권리명 권리자

합계 240,707.8 41,091 　 　 　 　

1 웅양면 동호리 산77-1 구 413 413 전라남도 나주시 그린로 20(빛가람동) 한국농어촌공사

2 웅양면 동호리 385-1 답 693 271 거창군

3 웅양면 동호리 384-2 도 185 101 경상남도 거창군 웅양면 동호리 304 유동출

4 웅양면 동호리 384-4 답 775 775 거창군

5 웅양면 동호리 392 답 112 112 전라남도 나주시 그린로 20(빛가람동) 한국농어촌공사

6 웅양면 동호리 400-5 임 569 302 　 거창군

7 웅양면 동호리 400-4 답 1529 902 거창군

8 웅양면 동호리 401-1 답 334 266 거창군

9 웅양면 동호리 402-1 답 305 239 거창군

10 웅양면 동호리 403-1 답 424 271 거창군

11 웅양면 동호리 404-1 답 348 247 거창군

12 웅양면 동호리 405 답 803 201 거창군

13 웅양면 동호리 406-8 답 1074 467 거창군

14 웅양면 동호리 406-2 묘 280 280 　 거창군

15 웅양면 동호리 408 답 734 734 거창군

16 웅양면 동호리 1410 구 260.5 41 　 농림축산식품부

17 웅양면 동호리 1399-1 답 1183.6 838.2 거창군

18 웅양면 동호리 산76-1 구 1884 143 전라남도 나주시 그린로 20(빛가람동) 한국농어촌공사

19 웅양면 동호리 382-1 구 21 21 전라남도 나주시 그린로 20(빛가람동) 한국농어촌공사

20 웅양면 동호리 382-4 답 534 534 부산광역시 강서구 신호동 205-1신호월더하임아파트 108-504 임영길

21 웅양면 동호리 384-5 답 2,473 2,473 거창군

22 웅양면 동호리 1299 구 21,764 307 농림축산식품부

23 웅양면 동호리 400-1 임 66 66 거창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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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련번호
소재지 지 번 지목

지적면적(㎡)
편입면적(㎡)

소          유          자 소유권이외의권리 비고
주        소 성 명 권리명 권리자

24 웅양면 동호리 산65-2 임 913 456 대구광역시 북구 한강로 17, 금호서한이다음 105동 102호 이강욱

25 웅양면 동호리 406-7 답 1,748 719 거창군

26 웅양면 동호리 406-6 구 47 47 　 거창군

27 웅양면 동호리 409-1 구 408 114 전라남도 나주시 그린로 20(빛가람동) 한국농어촌공사

28 웅양면 동호리 409-4 답 271 24 거창군

29 웅양면 동호리 1307 도 1,055 197 　 국토교통부

30 웅양면 동호리 산60-7 임 1,343 189 부산시 연제구 봉수로 25, 힐스테이트연산 204동 1704호 이내영

31 웅양면 동호리 1306 도 937 60 　 국토교통부

32 웅양면 동호리 1399-1 답 1,183.6 838.2 거창군

33 웅양면 동호리 1400 답 1,123 53.4 거창군

34 웅양면 동호리 1399 답 847.1 75.8 거창군

35 웅양면 동호리 1397 답 1,932 80.1 거창군

36 웅양면 동호리 1409 도 1,905.5 465 　 농림축산식품부

37 웅양면 동호리 1407 구 649.1 113.5 전라남도 나주시 그린로 20(빛가람동) 한국농어촌공사

38 웅양면 동호리 산85 임 43,564 84 거창군

39 웅양면 동호리 산86 임 1,787 20 거창군

40 웅양면 동호리 산87 임 4,264 11 거창군

41 웅양면 동호리 1298-2 구 943 115 　 농림축산식품부

42 웅양면 동호리 1280 도 1,586 249 　 농림축산식품부

43 웅양면 동호리 1278 구 1,999 112 　 농림축산식품부

44 웅양면 동호리 1277 도 528 39 　 농림축산식품부

45 웅양면 동호리 489-9 답 1,149 1,149 거창군

46 웅양면 동호리 1274 구 6,023 289 　 농림축산식품부

47 웅양면 동호리 487-4 과 1,895 704 거창군

48 웅양면 동호리 487-3 답 1,641 764 거창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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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련번호
소재지 지 번 지목

지적면적(㎡)
편입면적(㎡)

소          유          자 소유권이외의권리 비고
주        소 성 명 권리명 권리자

49 웅양면 동호리 472 답 1,250 1,250 거창군

50 웅양면 동호리 471-9 답 1,430 358 거창군

51 웅양면 동호리 1256-1 도 3,887 867 　 농림축산식품부

52 웅양면 동호리 1306 도 837 224 　 국토교통부

53 웅양면 동호리 산60-4 구 606 37 전라남도 나주시 그린로 20(빛가람동) 한국농어촌공사

54 웅양면 동호리 428-1 구 164 25 전라남도 나주시 그린로 20(빛가람동) 한국농어촌공사

55 웅양면 동호리 1396-1 답 60.6 60.6 거창군

56 웅양면 동호리 1396 답 1,589.5 1,589.5 거창군

57 웅양면 동호리 1395-1 답 942.6 520.3 거창군

58 웅양면 동호리 1395 답 1,725.6 400.7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탄중로 416,907동903호(중산동,중산마을) 이두환

59 웅양면 동호리 1394 답 1,537.1 148.7 거창군

60 웅양면 동호리 335-6 답 906 906 거창군

61 웅양면 동호리 503-1 답 2,160 543 거창군

62 웅양면 동호리 489-6 답 1,055 159 거창군

63 웅양면 동호리 489-7 답 1,229 243 거창군

64 웅양면 동호리 489-8 답 1,387 437 거창군

65 웅양면 동호리 488-1 답 1,727 17 거창군

66 웅양면 동호리 1256-3 도 783 80 　 농림축산식품부

67 웅양면 동호리 487-5 답 1,859 437 거창군

68 웅양면 동호리 487-2 답 1,204 575 거창군

69 웅양면 동호리 487-1 과 1,437 688 거창군

70 웅양면 동호리 1256-4 구 89 33 　 농림축산식품부

71 웅양면 동호리 473 답 1,425 1,425 거창군

72 웅양면 동호리 1256-2 구 1,142 85 　 농림축산식품부
73 웅양면 동호리 471-6 답 1,469 85 경상남도 김해시 분성로 272번길 6-8 이운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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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련번호
소재지 지 번 지목

지적면적(㎡)
편입면적(㎡)

소          유          자 소유권이외의권리 비고
주        소 성 명 권리명 권리자

74 웅양면 동호리 471-7 답 1,914 176 경상남도 김해시 분성로 272번길 6-8 이운연

75 웅양면 동호리 471-8 답 1,594 243 전라남도 나주시 그린로 20(빛가람동) 한국농어촌공사

76 웅양면 동호리 471-11 답 1,054 302 거창군

77 웅양면 동호리 471-12 답 1,306 585 거창군

78 웅양면 동호리 1256-5 도 552 70 　 농림축산식품부

79 웅양면 동호리 1274-1 구 559 16 　 농림축산식품부

80 웅양면 동호리 1248-1 구 2,102 72 　 농림축산식품부

81 웅양면 동호리 465-1 답 1,294 47 거창군

82 웅양면 동호리 333 도 1,931 57 　 농림축산식품부

83 웅양면 동호리 464-8 답 2,325 268 거창군

84 웅양면 동호리 464-7 답 2,069 234 거창군

85 웅양면 동호리 464-6 답 1,770 228 거창군

86 웅양면 동호리 464-5 답 958 144 거창군

87 웅양면 동호리 464-4 답 536 86 거창군

88 웅양면 동호리 464-3 답 507 78 거창군

89 웅양면 동호리 464-2 답 511 6 거창군

90 웅양면 동호리 464-11 답 96 66 　 국토교통부

91 웅양면 동호리 464-9 답 2,235 2 　 국토교통부

92 주상면 남산리 840-7 답 35 35 거창군

93 주상면 남산리 834-7 답 102 102 거창군

94 주상면 남산리 1339 도 1,369 202 　 국토교통부

95 주상면 남산리 835-7 도 17 8 　 거창군

96 주상면 남산리 835-1 도 136 10 　 백용주 미등기

97 주상면 남산리 836-4 답 1,330 1,330 거창군

98 주상면 남산리 835-8 답 345 345 거창군

99 주상면 남산리 831-4 답 683 683 거창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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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련번호
소재지 지 번 지목

지적면적(㎡)
편입면적(㎡)

소          유          자 소유권이외의권리 비고
주        소 성 명 권리명 권리자

100 주상면 남산리 835-4 도 8 4 　 거창군

101 주상면 남산리 831-3 도 14 14 　 거창군

102 주상면 남산리 1325 구 54,533 1,144 　 농림축산식품부

103 주상면 남산리 831-1 도 36 36 　 백학술 미등기

104 주상면 남산리 834-6 답 68 68 거창군

105 주상면 남산리 834-4 도 243 243 　 거창군

106 주상면 남산리 1083-1 답 196 196 거창군

107 주상면 남산리 834-2 답 580 580 거창군

108 주상면 남산리 1081-3 답 14 14 거창군

109 주상면 남산리 1084-1 도 33 33 　 거창군

110 주상면 남산리 1084-2 답 56 56 거창군

111 주상면 남산리 1081-2 답 5 5 거창군

112 주상면 남산리 1085-1 도 66. 66 　 거창군

113 주상면 남산리 1085 답 291 291 거창군

114 주상면 남산리 834-5 도 20 20 　 거창군

115 주상면 남산리 1340 도 2,317 56 　 국토교통부

116 주상면 남산리 1086-1 답 128 128 거창군

117 주상면 남산리 1087-1 대 14 14 경상남도 거창군 주상면 남산리 1087 수원백씨의립의직형제종중 미등기

118 주상면 남산리 1103-1 답 130 130 거창군

119 주상면 남산리 1105 전 2,261 474 거창군

120 주상면 남산리 1106-2 전 425 425 거창군

121 주상면 남산리 1109-1 임 320 320 서울시 관악구 인헌17길 3(봉천동) 백원재

122 주상면 남산리 1355 구 463 463 　 국토교통부

123 주상면 남산리 1101 답 350 350 거창군

124 주상면 남산리 1110 답 307 307 사정 (거창읍 학리) 백인기 미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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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련번호
소재지 지 번 지목

지적면적(㎡)
편입면적(㎡)

소          유          자 소유권이외의권리 비고
주        소 성 명 권리명 권리자

125 주상면 남산리 1108-1 전 398 398 거창군

126 주상면 남산리 1111 답 152 152 사정 백한기 미등기

127 주상면 남산리 산72-1 임 1,271 1,271 거창군

128 주상면 남산리 1112 전 208 208 거창군

129 주상면 남산리 1086 답 64 64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상림리 771  상동주공아파트 106-1504 백동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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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의견 제출서

사업명  군도25호선(보광,성북) 확포장공사

사업장 위치  경남 거창군 주상면 남산리, 웅양면 동호리

사업자  거창군수

의견제출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도로구역 결정(변경) 및 

사업인정에 대한 의견

   「도로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따라 도로구역 (변경)결정에 따른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자                        (서명 또는 인)   

   거창군수 귀하

처리절차

주민의견 제출 è 접수 è 의견수렴 여부 결정

주민 해당 시·군 경기도 / 사업시행자

210mm×297mm[백상지 8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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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군 공고 제2023-335호

「거창군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거창군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개정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거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 및 공포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3년  2월  22일

거   창   군   수

1. 자치법규명 : 「거창군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2. 제안이유
  「지방재정법」 제9조에 따라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존속기한 만료일 

도래에 따라 존속기한 연장하여 의료급여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존속기한 연장(안 제5조) 
    1) 현행: 2023년 12월 31일까지
    2) 변경: 2028년 12월 31일까지

4. 개정 조례안 : 붙임

5. 의견제출
  가.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2023년 3월 

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거창군(복지정책과)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출방법 : 방문, 우편, 팩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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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제출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2)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3) 그 밖의 참고사항 등
  라. 의견제출하는 곳 : 거창군청 복지정책과
    1) 주소 : (우 51032) 거창군 거창읍 중앙로 103, 거창군청 복지정책과
    2) 전화 055-940-3132, 팩스 055-940-3089, 이메일: speek80@korea.kr

7. 기 타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거창군청 복지정책과 기초생활담당
  (☎055-940-3132)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입법예고 의견 제출서(서식) 1부.
      2.「거창군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 1부.  
      3. 관계법령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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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1]

입법예고 의견 제출서

□ 조 례 명 : 「거창군 중소기업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생 년 월 일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의       견 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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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군 조레   제   호 

거창군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창군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 중 “2023년 12월 31일”을 “2028년 12월 31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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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존속기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존속기한은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5조(존속기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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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지방재정법」
[시행 2022. 1. 13.] [법률 제17893호, 2021. 1. 12., 타법개정]

제9조(회계의 구분) ① 지방자치단체의 회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한다.
  ② 특별회계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직영기업이나 그 밖의 특정사업을 운영

할 때 또는 특정자금이나 특정세입ㆍ세출로서 일반세입ㆍ세출과 구분하여 회계처리
할 필요가 있을 때에만 법률이나 조례로 설치할 수 있다. 다만, 목적세에 따른 세
입ㆍ세출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별회계를 설치ㆍ
운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4. 5. 28.>

  ③ 지방자치단체가 특별회계를 설치하려면 5년 이내의 범위에서 특별회계의 존속
기한을 해당 조례에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ㆍ운용되
는 특별회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4. 5. 28.>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회계를 신설하거나 그 존속기한을 연장하려면 해당 
조례안을 입법예고하기 전에 제33조제9항에 따른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
를 거쳐야 한다. 다만,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ㆍ운용되는 특별회계는 그러하
지 아니하다. <신설 2014. 5. 28.>

  [전문개정 2011. 8. 4.]

□「의료급여법」
[시행 2019. 10. 24.] [법률 제16374호, 2019. 4. 23., 일부개정]

제25조(의료급여기금의 설치 및 조성) ① 이 법에 따른 급여비용의 재원에 충당하기 
위하여 시ㆍ도에 의료급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국고보조금

2.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3. 제21조에 따라 상환받은 대지급금

4. 제23조에 따라 징수한 부당이득금

5. 제29조에 따라 징수한 과징금

6. 기금의 결산상 잉여금 및 그 밖의 수입금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기금운영에 필요한 충분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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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제2항제1호의 국고보조금의 비율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6조(기금의 관리 및 운용) ① 기금은 일반회계와 구분하여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
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 기금은 급여비용, 대지급에 드는 비용, 제33조제2항에 따른 업무 위탁에 드는 
비용 또는 그 밖의 의료급여 업무에 직접 드는 비용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
는 비용에만 사용하여야 한다.

  ③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
라 한다)는 기금에 여유자금이 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기금을 운용할 
수 있다.

  1.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에의 예치
  2. 국채ㆍ공채의 매입
  ④ 이 법에서 정한 사항 외에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

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시행 2022. 11. 22.] [보건복지부령 제918호, 2022. 11. 22., 타법개정]

제28조(기금의 관리ㆍ운용)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의료급여사업에 충당하기 위하
여 기금의 교부를 신청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20호서식에 의하여 시ㆍ도지사
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1. 21.>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시ㆍ도지사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기금
을 교부한 경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교부한 기금의 전부 또는 일부
를 반환할 것을 명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기금을 목적외의 용도에 사용한 때
  2. 법령 또는 시ㆍ도의 조례나 규칙에 의한 감독상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3. 기금운용상 증감조정이 필요한 때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시ㆍ도지사로부터 교부받은 기금에 대하여는 일반회계와 

구분하여 별도의 계정(이하 “기금계정”이라 한다)을 설정ㆍ운용하여야 한다.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대지급금의 상환, 부당이득금의 징수 등으로 교부받은 기

금이 소요비용을 초과하여 잉여금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전액을 지체없이 시ㆍ도지
사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3. 12. 13.>

  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계정의 결산에 관한 서류를 작성하여 
다음해 2월 말일까지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결산상 잉여금이 발생한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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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에는 그 전액을 시ㆍ도지사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⑥시ㆍ도지사는 법 제3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위탁시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의료급여비용심사위탁수수료, 수급권자전산관리위탁수수료, 급여비용지급위탁수수료 
및 의료급여의 적정성평가 위탁수수료 등 소요비용을 의료급여기금계정에 계상하여
야 한다.

  ⑦법 제26조제2항에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비용”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비용
을 말한다. <개정 2007. 3. 27., 2008. 3. 3., 2010. 3. 19., 2012. 11. 21.>

  1. 수급권자의 본인부담금 지원을 위한 비용
  2. 법 제5조의2에 따른 사례관리사업 수행을 위한 비용
  3. 수당ㆍ일용잡급ㆍ국내여비ㆍ교육비ㆍ수용비ㆍ수수료 및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

는 물품구입비(이하 “행정경비”라 한다). 이 경우 행정경비는 당해연도 기금지출
액의 1000분의 3을 초과할 수 없다.

  ⑧시ㆍ도지사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의료급여기금계정에 예비비를 계상할 수 
있다.

  ⑨의료급여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하여 법ㆍ영 및 이 규칙에서 정한 것외에 필요
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신설 2001.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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